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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공고

주주님 여러분께

당사 정관 제14조에 의거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12년 3월 9일(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타워 본관1층(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동 2가 산1-3)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의 감사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19기(2011. 1. 1～201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1주당 배당금 : 25원(액면가 기준 2.5%, 시가배당률 0.9%)

- 배당성향 : 10.0%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항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

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1999. 2. 2, 2000. 3. 10 개정) 

  

<신    설>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

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 3. 9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

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2012. 3. 9 신설) 

제3항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

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

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1999. 2. 2, 2000. 3. 10, 2012. 3. 9 

개정) 

제4항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

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18조 및 코

스닥상장법인 

표준 정관 내용

 반영 

제 10 조의 2 (일반공모증자)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제 10 조의 2 <2012. 3. 9 삭제> 제10조와 중복

으로 전문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

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012. 3. 

개정되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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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

법으로 한다.  

(2001. 3. 14 개정) 

9 개정) 

<2012. 3. 9 삭제> 

제 13 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3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

설로 폐기 

제 13 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4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

설로 폐기 

<신 설> 

  

제 13 조의 5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

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

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

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9조 제4항

 반영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

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생    략>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

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개정되는 상법 

제368조의 

2 제1항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2 (이사의 의무)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

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

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

도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

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

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2. 3. 9 신설) 

상법 제382조

의 3 및 제382

조의 4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3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

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

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

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

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15조 반

영 

제 31 조 (감사의 직무) 제 31 조 (감사의 직무 등) 개정되는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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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생    략>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

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 9 개정) 

제3항 감사에 대해서는 제30조의 2 제3항 및

 제30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3. 9

 신설) 

제4항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

움을 구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5항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

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6항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

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

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

2. 3. 9 신설) 

제400조 제2항

, 제412조 제3

항 및 제412조

의 4 반경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

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항 <생 략> 

제3항 <생 략> 

<신 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01

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현행과 동일> 

제4항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

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

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

한 것으로 본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391조 제2항, 

제397조의2 및

 제398조  반영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1항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

주총회 회일의 6주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

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

리계산서 

제2항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

터 4주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

제4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1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

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

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제3항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개정되는 상법 

제449조의 2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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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

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

류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

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

터 본점에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

어야 하며,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

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

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

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

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항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

고하여야 한다.  

(2012. 3. 9 개정)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생    략> 

<신    설>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

다. 다만, 제4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

배당을 정한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2조 제2항

 및 제462조의 

4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

만 제10조의3, 제13조의5, 제30조의3, 제31

조 제3항 중 제30조의3을 준용하는 부분, 제

31조 제4항 내지 제6항, 제34조, 제1항 중 법

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는 부분, 제34조 제4항, 제40조 및 제4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상법 시행

시기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이므로 관련 부

분은 경과 규정

을 둠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구분
성명

(생년월일)
추천인 주요약력

회사와의

거래내역

최대주주

와의관계
임기 비고

사내이사
배석규 

(1951.07.26) 
이사회 現 YTN 대표이사 사장 없음 없음 3년 재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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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비상무

이사

김영만 

(1957.06.06) 
이사회 現 한국마사회 부회장 없음 없음 3년 신임 

이광구 

(1957.07.19) 
이사회 現 우리은행 부행장 없음 없음 3년 신임 

김재윤 

(1935.04.20) 
이사회 現 한림제약 회장 없음 없음 3년 재선임 

사외이사

장동훈 

(1955.03.15) 
이사회 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없음 없음 1년 신임 

곽만순 

(1956.10.20) 
이사회 現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없음 없음 1년 신임 

최성관 

(1954.06.22) 
이사회 前 태아산업 사장 없음 없음 1년 신임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 4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 홈페이지(http://www.ytn.co.kr)에 게재하고 당사,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국민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적법한 대리인에 위임하여 의결권을 간접적으로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2월 22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6-1

(주)YTN 대표이사 사장 배 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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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강봉구

(출석률:

0.0%)

배근석

(출석률:

75%)

황록

(출석률:

75%)

김재윤

(출석률:

66.7%)

박소웅

(출석률:

100%)

박종득

(출석률:

100%)

윤성중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1.02.24

1. 제18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

익잉여금처분 계산서(안) 승인의 건

2.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시 및 회

의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3. YTN라디오 증자 참여의 건

4. 자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불참 - - 불참 찬성 찬성 찬성

2 2011.03.03
1. 제18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장소 변경

의 건
불참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2011.03.18 1. 임원 업무분장의 건 - 불참 찬성 불참 - 찬성 찬성

4 2011.04.08 1. 유형자산 취득 결정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5 2011.07.29 1. 차입 연장 승인의 건 - 찬성 찬성 찬성 - 찬성 찬성

6 2011.12.15
1. 회사채 발행 승인의 건

2. 자회사와의 거래 승인의 건
- 찬성 불참 찬성 -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해당사항 없음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3 400,000,000 48,012,210 16,004,070

※ 2011년 1월~3월 사외이사 3명 / 2011년 4월~12월 사외이사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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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

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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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우리 나라 케이블TV는 기존의 난시청해소를 위한 중계유선방송과 대비된 개념으로

 케이블TV를 "종합유선방송"으로 명명하고 1991년에 종합유선방송법을 제정하였다

. 그러나 국내 케이블TV는 중계유선방송과 종합유선방송이라는 서로 다른 규제와 

체계 하에서 제공돼 서비스의 내용, 가격, 법체계, 규제기관 등이 모두 다른 이원적인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1995년 본 방송을 시작한 국내 케이블 TV는 그간의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의 개선과 가입가구 수의 꾸준한 증가를 바탕으로 점차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확

보해 나가고 있다. 전체적인 수익성은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MSO(Multi S

ystem Operator; 복수 종합 유선 방송국), MPP(Multi Program Provider; 복수 프로

그램 공급업자) 등을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개선되고 있으며, 케이블 TV 매출액은 매

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빠른 외형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기업과 외국자

본의 SO, PP에 대한 소유 규제 완화로 대형 사업자 위주의 M&A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계유선의 SO 전환 및 인수합병으로 94개 SO의 케이블TV 가입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519만 시청 가구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대형 사업자와 지상파 방송사 등을 중심으로 MPP화가 확산되고 있다. OCN, 

투니버스, m.net, CGV 등의 PP를 소유한 CJE&M를 필두로 MPP화가 진행되고 있

고 특히 지상파 방송사들의 스포츠, 드라마, 오락 등 인기 장르에 진입은 PP시장 구

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KBS는 드라마, 스포츠, 조이(퀴즈 버라이어티), M

BC는 드라마, 스포츠, 에브리원, SBS는 드라마, 골프, 스포츠 등의 PP 채널을 운영

하고 있다. 

MSO로는 경동, 마포, 구로, 동부, 노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C&M, 티브로드, CJ헬로

비전, HCN, CMB 등의 MSO를 들 수 있다. 이들 MSO가 보유하고 있는 SO가 전체 

94개 SO의 80% 이상에 달하고 있다. MSP의 경우 가입자 확보와 비용 절감 차원에

서 유리한 데다 PP-SO간 개별 계약 방식에서 우월한 위치와 협상력을 점유하고 있

다.

MPP, MSO, MSP화를 통한 수평ㆍ수직 결합은 복수 사업자들의 경쟁력 및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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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안정성 확보 등을 통해 케이블 TV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당사는 제19기 방송매출 1,025.7억원, 임대매출 219.3억원 등 

총매출 1,245억원 을 달성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85.6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40.2억원,

당기순이익은 105.9억원을 기록 하였습니다.

(2) 시장점유율

당사는 케이블TV 사업특성상 시청률/점유율을 시장점유율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 케이블TV 시장점유율

[2011년 1월~2011년 12월 기준, 케이블가입가구, 전국] (단위:%)

구    분
AGB닐슨미디어리서치 TNmS

비 고
시청률 점유율 시청률 점유율

보도
YTN 0.72 4.51 0.62 4.47 

MBN 0.46 2.88 0.43 3.11 

비보도

사이언스TV 0.02 0.13 0.02 0.12 

웨더채널 0.00 0.00 0.00 0.00

Tooniverse 0.55 3.47 0.53 3.81 

MBC드라마넷 0.80 5.02 0.75 5.47 

KBS드라마 0.74 4.63 0.71 5.17 

SBS드라마플러스 0.67 4.17 0.63 4.54 

OCN 0.48 2.98 0.40 2.93 

채널CGV 0.45 2.82 0.41 2.95 

tvN 0.54 3.38 0.46 3.34 

Champ 0.25 1.59 0.20 1.48 

주1) 조사기관: AGB닐슨미디어리서치, TNmS

(3) 시장의 특성

가입자 기반 유료방송시장의 급속한 성장으로 국내 케이블TV 시청가구 1,500만 가

구, IPTV 400만 가구, SkyLife 340만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광고시장이 확대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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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는 선순환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시청 점유율면에서 보면 10년 전보다 지상파TV의 시청시간은 많이 줄어든 반면, 케

이블TV 시청 시간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률조사기관인 TNmS의

 2010년 4월 미디어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와 케이블TV의 시청점유율이 2000년

에는 8:2에서 2010년에는 6:4로 성장하여 케이블TV의 점유율이 꾸준이 상승하는 추

세이며 지상파방송사들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연도별 채널 점유율 추이] (단위:%)

구분 2000년 2002년 2004년 2006년 2008년 2010년

지상파 점유율 78.5 74.4 67.3 59.1 59.9 58.9

케이블TV 점유율 21.5 25.6 32.7 40.9 40.1 41.1

(출처) TNmS 미디어동향(2010. 4. 1)

YTN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모든 플랫폼을 통해 프로그램을 전송함으로

써 PP사중 가장 탄탄한 가입자 기반을 갖추었으며, 돌발영상 등 간판프로그램이 시

청자에 인식됨으로써 안정적인 광고수익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으며, 뉴미디

어 시장의 확대에 따른 YTN의 성장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케이블TV의 경우는 케이블 디지털화에 따라 기존의 방송서비스에다 초고속인

터넷, 그리고 VoIP(Voice over IP; 전화서비스)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까지 영역을 확

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지상파 DMB 및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새로운 멀티미디어 기기들의 등장 그리고 미

디어렙 출범에 따른 광고판매제도의 변화, 케이블TV의 디지털화에 따른 양방향 서

비스의 제공, 지역방송의 광역화 등이 향후 방송산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

다. 특히 2012년까지 방송서비스의 디지털화가 완료될 예정으로 방송산업의 판도 변

화가 예상됩니다. 더불어 방통융합에 따른 신규콘텐츠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으며 당사는 자회사를 포함하여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다각

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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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직도

ytn조직도_2011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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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지난해 YTN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에 힘입어 창사이래 최대의 영업실적을 달성하였

습니다. 

매출액은 1,245억원으로 2010년보다 5.2%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은 185억 6천만원으로 22.9% 증가하였습니다.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은 140억 2천만원으로 80.5% 증가 하였고

당기순이익은 105억 9천만원으로 99.6% 증가하였습니다.

수입 분석을 보면

방송매출에서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광고/협찬 매출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800억원을 돌파하며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과학매출도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났으며 지난해 새로이 출범한 웨더채널에

서도 15억여원의 신규 매출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자회사 경영수지 개선으로  지분법 이익이 증가하였습니다. 

YTNDMB의 경우 창사이래 6년만에 처음으로 흑자전환 되었으며 YTN라디오의 경

우 적자폭을 대폭 축소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YTN라디오도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비용 분석입니다.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지난해 보다 3.2% 증가한 1,061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광고매출이 늘어나면서 광고대행수수료가 증가하였고,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면서 퇴충 적립 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출액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원가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개선효과가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 이자비용이 58억 1천만 원으로 14.8% 감소

하였으며 자회사 경영실적 호전으로 지분법 손실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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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

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19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 18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제 18 기 2010년   1월  1일 현재

주식회사 와이티엔 (단위 : 원)

과       목 제 19(당) 기말 제 18(전) 기말 제 18(전) 기초

자                  산

l. 유동자산 48,581,917,885 41,360,517,118 63,205,241,399

  현금및현금성자산 6,176,276,205 7,266,140,410 15,114,893,285

  단기금융상품 4,229,600,000 528,600,000 16,572,120,110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1,923,28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35,993,477,277 32,209,155,938 25,694,940,208

  선급금 1,241,805,904 753,323,289 2,609,557,532

  선급비용 255,853,290 153,048,361 606,011,140

  재고자산 30,499,589 90,382,104 84,873,575

  기타유동금융자산 654,405,620 359,867,016 599,565,549

ll. 비유동자산 290,957,313,168 275,927,346,632 264,391,532,216

  매도가능금융자산 1,862,625,153 2,371,772,238 2,247,318,788

  관계기업투자 6,235,136,143 4,741,374,664 5,932,820,698

  투자부동산 158,535,855,601 161,221,677,206 163,911,033,986

  유형자산 100,106,430,800 84,494,789,025 70,236,982,474

  무형자산 17,937,687,998 18,024,110,629 17,912,701,921

  이연법인세자산 5,127,731,166 4,070,857,863 3,365,092,933

  기타비유동금융자산 1,151,846,307 1,002,765,007 785,581,416

자     산     총     계 339,539,231,053 317,287,863,750 327,596,773,615

부                    채

l. 유동부채 89,694,567,773 47,984,185,389 67,130,782,124

  미지급금 17,295,901,425 12,656,335,205 10,505,88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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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제 19(당) 기말 제 18(전) 기말 제 18(전) 기초

  단기차입금 13,750,400,000 8,093,274,184 -

  미지급비용 731,960,000 670,535,667 560,944,561

  선수금 489,437,995 375,635,508 592,023,029

  선수수익 533,719,581 1,704,095,406 508,660,805

  유동성임대보증금 33,248,907,284 2,868,509,212 28,391,290,194

  유동성사채 20,000,000,000 20,000,000,000 20,000,000,000

  미지급법인세 3,469,157,644 1,143,444,215 6,194,246,563

  기타유동부채 175,083,844 472,355,992 377,733,505

ll. 비유동부채 76,313,355,564 105,701,884,093 98,439,617,902

  장기차입금 5,200,000,000 60,200,000,000 80,000,000,000

  장기선수수익 24,051,391 383,218,115 164,735,345

  사채 49,765,419,826 - -

  임대보증금 388,753,249 27,918,496,372 3,646,393,131

  확정급여부채 20,507,162,017 16,772,200,525 14,628,489,426

  기타충당부채 427,969,081 427,969,081 -

부     채     총     계 166,007,923,337 153,686,069,482 165,570,400,026

자                    본

l. 자본금 42,000,000,000 42,000,000,000 42,000,000,000

ll. 자본잉여금 73,931,756,727 73,931,756,727 73,931,756,727

lll. 기타포괄손익누계액 (364,661,708) (480,124,940) (455,518,631)

lV. 이익잉여금 57,964,212,697 48,150,162,481 46,550,135,493

자     본     총     계 173,531,307,716 163,601,794,268 162,026,373,589

자 본 및 부 채 총 계 339,539,231,053 317,287,863,750 327,596,77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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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19 기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제 18 기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와이티엔 (단위 : 원)

과                        목 제 19(당) 기 제 18(전) 기

I. 매출액 124,500,998,929 118,368,945,163

II. 매출원가 98,439,121,436 94,124,910,189

III. 매출총이익 26,061,877,493 24,244,034,974

IV. 판매비와관리비 7,662,342,407 8,682,200,493

V. 기타영업수익 478,997,691 398,987,017

VI. 기타영업비용 317,420,885 859,594,863

VII. 영업이익 18,561,111,892 15,101,226,635

VIII. 금융수익 1,079,123,875 739,248,658

IX. 금융비용 6,113,144,572 6,879,747,579

X. 관계기업투자이익(손실) 497,259,655 (1,191,446,034)

X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4,024,350,850 7,769,281,680

XII. 법인세비용 3,434,756,845 2,462,622,079

XIII. 당기순이익 10,589,594,005 5,306,659,601

XIV. 기타포괄손익 (30,080,557) (2,471,238,922)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이익 (68,346,200) -

  매도가능금융자산평가손실 207,904,905 (24,606,309)

  지분법자본변동 (24,095,473) -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79,402,703) -

  보험수리적손실 333,858,914 (2,446,632,613)

XV. 당기총포괄이익 10,559,513,448 2,835,420,679

XVI. 주당이익

  기본주당이익 252 126

  희석주당이익 252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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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18기
2011년   1월  1일 부터

제18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2010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12년  3월   9일 처분확정일 2011년   3월 18일

주식회사 와이티엔 (단위 : 원)

과   목 제 19(전) 기 제 18(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12,754,029,167 　 3,002,978,95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과거회계기준) 3,386,454,706 　 247,553,726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효과 (1,076,475,755) 　 (104,601,763) 　

  당기순이익 10,589,594,005 　 5,306,659,601 　

  보험수리적손실 333,858,914 　 (2,446,632,613)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479,402,703) 　 - 　

II. 이익잉여금처분액 　 1,155,000,000 　 693,000,000

  이익준비금 (*) 105,000,000 　 63,000,000 　

  배당금

     현금배당(주당배당금(률)

              당기    25원(2.5%)

              전기    15원(1.5%))

1,050,000,000 　 630,000,000 　

III.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599,029,167 　 2,309,978,951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구   분 제19기(예정) 제18기 제17기

회계기준 IFRS IFRS KGAAP KGAAP

주당액면가액 (원) 1,000 1,000 1,000 1,000

당기순이익 (백만원) 10,589 5,307 3,832 24,503

주당순이익 (원) 252 126 91 583

현금배당금총액 (백만원) 1,050 630 630 1,260

주식배당금총액 (백만원) - - - -

현금배당성향 (%) 10.0 16.4 16.4 5.1

현금배당수익률 (%)
보통주 0.9 0.4 0.4 0.6

우선주 - - - -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25 15 15 30

우선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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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제3항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

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9. 2. 2, 2000. 3. 

10 개정) 

<신    설> 

제 10 조 (신주인수권)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현행과 동일> 

      1. ~ 3. <현행과 동일>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

우 (2012. 3. 9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  판매 ·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2. 3. 9 신설) 

제3항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

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999. 2. 2, 20

00. 3. 10, 2012. 3. 9 개정) 

제4항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

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18조 

및 코스닥상장법인 표

준 정관 내용 반영 

제 10 조의 2 (일반공모증자) 

제1항 <생    략> 

제2항 <생    략> 

제 10 조의 2 <2012. 3. 9 삭제> 제10조와 중복으로 전

문 삭제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제1항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주식 총수의 10

0분의 20범위 내에서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

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소각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는 방법으로 한다.  

(2001. 3. 14 개정) 

제 10 조의 3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2012. 3. 9 삭제> 

개정되는 상법 

제343조 제1항 반영 

제 13 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3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설로 폐기

 

제 13 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제1항 ~ 제6항 <생    략> 

제 13 조의 4 <2012. 3. 9 삭제> 제13조의 5 신설로 폐기

 

<신 설> 

  

제 13 조의 5 (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

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9조 

제4항 반영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제 21 조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개정되는 상법 

- 17 -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

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

여야 한다. 

제2항 <생    략> 

제1항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

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회일의 3일 전

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

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68조의 

2 제1항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2 (이사의 의무) 

제1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항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위

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항 이사는 재임중뿐만 아니라 퇴임후에도 직무

상 지득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4항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

고하여야 한다. 

(2012. 3. 9 신설) 

상법 제382조의 3 및 제

382조의 4 반영 

<신    설> 제 30 조의 3 (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

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

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

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

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00조 

제2항 및 제415조 반영 

제 31 조 (감사의 직무) 

제1항 <생    략> 

제2항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 31 조 (감사의 직무 등) 

제1항 <현행과 동일> 

제2항 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

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

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3항 감사에 대해서는 제30조의 2 제3항 및 제30

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2. 3. 9 신설) 

제4항 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

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5항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

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제6항 제5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

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01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00조 

제2항, 제412조 제3항 

및 제412조의 4 반경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제2항 <생 략> 

제3항 <생 략> 

<신 설> 

  

제 34 조 (이사회의 의결방법) 

제1항 이사회의 의결은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

석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현행과 동일> 

제4항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

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

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

개정되는 상법 391조 제

2항, 

제397조의2 및 제398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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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2012. 3. 9 신설)

 

제 40 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 비치 등)

제1항 본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

일의 6주일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제2항 감사는 제1항의 서류를 받는 날로부터 4주일

 내에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그 부

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1주일 전부터 본점에 5년간 비치

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 사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 없이 대차

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40조 (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제1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

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항 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

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항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

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대표이사(사장)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

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제5항 대표이사(사장)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

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항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

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

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제7항 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항 대표이사(사장)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

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

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2012. 3. 9 개정) 

개정되는 상법 제449조

의 2 반영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제2항 <생    략> 

<신    설> 

제 42 조 (이익배당) 

제1항 이익의 배당은 금전 또는 금전 외의 재산으

로 할 수 있다. (2012. 3. 9 개정) 

제2항 <현행과 동일> 

제3항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 제40조 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201

2. 3. 9 신설) 

개정되는 상법 

제462조 제2항 및 제46

2조의 4 반영 

부  칙 

이 정관은 201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

0조의3, 제13조의5, 제30조의3, 제31조 제3항 중 

제30조의3을 준용하는 부분, 제31조 제4항 내지 제

6항, 제34조, 제1항 중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부분, 제34조 제4항, 제40조 

및 제42조 제3항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

개정 상법 시행시기가 2

012년 4월 15일부터 이

므로 관련 부분은 경과 

규정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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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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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배석규 1951.07.26 사내이사 없음 이사회

김영만 1957.06.06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이사회

이광구 1957.07.19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이사회

김재윤 1935.04.20 기타비상무이사 없음 이사회

장동훈 1955.03.15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곽만순 1956.10.20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최성관 1954.06.22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  7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   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배석규 現 YTN 대표이사 사장 現 YTN 대표이사 사장 없음

김영만 現 한국마사회 부회장 現 한국마사회 부회장 없음

이광구 現 우리은행 부행장 現 우리은행 부행장 없음

김재윤 現 한림제약 회장 現 한림제약 회장 없음

장동훈 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前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없음

곽만순 現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現 카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없음

최성관 前 태아산업 사장 前 태아산업 사장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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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9( 3 ) 9( 3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600,000,000원 6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200,000,000원 200,000,000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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